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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188호

지적기준점(도근점)성과 폐기 고시

지적기준점이 폐기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남  해  군  수

○ 지적기준점성과 폐기 고시현황

 - 폐기 지적기준점(도근점) 수 : 388점(설천면, 고현면 일원)

 - 폐기 지적기준점(도근점) 내용 : 붙임 참조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 ☎)860-30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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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시 제2021-189호

동갈화항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고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및「어촌·어항법」에 의하여 동갈화항 어촌뉴딜300

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동갈화항 어촌뉴딜300사업

2. 사 업 목 적 : 항을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을 포함한 통합개발을 통해 사회·

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

3. 위       치 :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일원

4. 사 업 기 간 : 2019년 ~ 2022년 

5. 총 사 업 비 : 6,640백만원(국비4,528, 지방비1,941, 자부담171)

6.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

7. 사 업 개 요

  ○ 공통사업

    - 생생어민회관 리모델링 : 어민회관 리모델링 250㎡

    - 새우 맞이길 조성 : 인도개설 518m

    - 안전·안심 갈화항 조성 : 콘크리트부잔교 설치, 상치콘크리트보강 

    - 어구·어망 보관창고 신축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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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사업

    - 새우 만남의 길 조성 : 도로확장 707m

    - 새우마을 웰리스 광장 조성 : 광장 조성 1개소

    - 오토캠핑장 조성 440㎡

    - 새우마을 웰빙 건강 산책로 조성 : 산책로 조성 118.0m

    - 새우 바닷길 조성 : 방파제 보수 325m, 도막형 바닥재 설치 1,107m

    - 새우 냉장·냉동보관창고 신축 41㎡

  ○ 기본계획 변경내용

사업명 당초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새우만남의 

광장 조성

만남의 광장 조성 

A = 1,082㎡
(삭제)

○ 주차공간 확보, 새우냉동창고 차량 통행 

등 공간 확보가 필요하여 삭제

새우 

체험숙박시설 

조성

삼베학교 증축

숙박시설 조성

A = 308㎡

오토캠핑장

 조성

 A = 440㎡

○ 숙박시설 조성 시 시설물 유지관리 문제

로 유지관리가 용의하고, 주민소득증대에 

도모하기 위해 오토캠핑장으로 변경 추

진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 세부설계도서 등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지역활성과(지역개발팀, 

055-860-3614)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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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갈화항 어촌뉴딜300사업 편입토지 조서

사업내용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비고
시군 읍면 리 본번 부번

새우맞이길
조성

남해 고현 갈화 563 1 전 60㎡ 60㎡

남해 고현 갈화 564 1 답 192㎡ 58㎡

남해 고현 갈화 565 1 답 1762㎡ 224㎡

남해 고현 갈화 566 답 238㎡ 59㎡

어구어망
냉장냉동
보관창고
신축

남해 고현 갈화 1706 8 유지 590㎡ 590㎡

새우마을
웰리스
광장 조성

남해 고현 갈화 217 13 임야 665㎡ 665㎡

남해 고현 갈화 220 학교용지 760㎡ 760㎡

남해 고현 갈화 221 학교용지 245㎡ 245㎡

남해 고현 갈화 221 1 학교용지 470㎡ 470㎡

남해 고현 갈화 222 학교용지 109㎡ 109㎡

남해 고현 갈화 222 1 학교용지 6,395㎡ 6,395㎡

남해 고현 갈화 223 학교용지 2,539㎡ 2,539㎡

남해 고현 갈화 1771 1 학교용지 278㎡ 278㎡

계 13필지 14,303㎡ 1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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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시 제2021–192호

회룡마을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 기본계획 고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하여 회룡마을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13.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회룡마을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

2. 사 업 목 적 : 농촌지역의 유휴시설을 창업공간 및 사회적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활용하여 

농촌의 일자리 창출 및 활력 증진 

3. 위       치 : 남해군 서면 중현리 일원

4. 사 업 기 간 : 2021년 ~ 2022년 

5. 총 사 업 비 : 450백만원(국비225, 지방비225,)

6.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

7. 사 업 개 요

  ○ 게스트 하우스 리모델링 

  ○ 공유주방 리모델링

  ○ 다목적 홀, 복도갤러리, 운영사무실, 샤워/탈의실 리모델링

8. 기본계획 열람 장소 : 세부기본계획도서 등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지역활성과(지역

개발팀, 055-860-3614)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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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시 제2021-19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삼화천, 화천(지방하천)

2. 성    명 : 남해군수(건설교통과장)

3.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4. 점용목적 : 교량(금천교)철거 공사용 가도설치

5. 점용위치 :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066번지(1773관련)

6. 점용면적 : 화천(972㎡)

7. 점용기간 : 2021. 12. 22. ~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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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시 제2021-196호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고시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을「지방자치법」제1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남  해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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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1657호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 「영유아보육법」에 부합되도록 ‘군립어린이집’을‘국공립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법령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변경사항

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군립어린이집’ 명칭을 ‘국공립어린이집’ 명칭으로 변경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안 제2조, 제3장, 제8조～제20조, 제23조,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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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공립어린이집(명칭과 위치) 표는 삭제하고, 별표 신설

        (안 제9조) 

구분 명 칭 위 치 비고

1
국공립

남해하나어린이집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61번길

30-6

2
국공립

보물섬어린이집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20,

102동 1층(남해평리휴먼시아)

3
국공립

하늘빛어린이집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809

번길 21

4. 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남해군수(주민복지과 여성친화팀)

     1)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우52425)

     2) 전 화 : 055-860-3847, 팩스 : 055-860-3882

     3) 전자우편(이메일) : did0426@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여성친화팀(전화 055- 860-38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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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의  견
제출자

성명 (명칭 )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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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군립어린이집”이란 군”을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보육업무담당주사가”를 “보육업무 담당 팀장이”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

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군립어린이집”을 각각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명칭과 위치)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1조 중 “군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 중 “군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군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군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6조 중 “군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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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중 “군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군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 중 “군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군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군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을 “국가 평가인증시

설, 평가우수시설 또는 취약보육을 제공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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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신설 2022. 2.  .>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제9조 관련)

구분 명  칭 위  치 비고

1
국공립 

남해하나어린이집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61번길 

30-6

2
국공립 

보물섬어린이집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20, 

102동 1층(남해평리휴먼시아) 

3
국공립 

하늘빛어린이집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809

번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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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ᆞ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군립어린이집”이란 군에서 설치

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4.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ㆍ② 삭  제 제4조(구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④ ---------- 보육업무 담당팀장이 

----------------------------------

----------------------.

제3장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3장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

라 군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① ------------------- 

국공립어린이집---------------------

---.

  ② 군수는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군립어린이집에서 취약

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 국공립어린이집--------------

--------------.

제9조(명칭과 위치) 군립어린이집의 명칭

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9조(명칭과 위치)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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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업무) 군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업무) 국공립어린이집----------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1조(보육대상) 군립어린이집은 저소

득층 및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보육하

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12세까지

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제11조(보육대상) 국공립어린이집------

-----------------------------------

-----------------------------------

----------.

제12조(보육료) 군립어린이집 이용에 따

른 보육료는 매년 경상남도지사가 정

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어린

이집의 원장이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

-----------------------------------

-----------------------------------

-----------------------------------

------------------------------.

제13조(보직교직원의 임면) ① 군립어린

이집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보직교직원의 임면) ① 국공립어

린이집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보육교직원의 복무) ① 군립어린

이집 보육교직원의 휴가종류와 연가일

수 등 휴가에 관한 사항은 법에 정하

는 것을 제외하고는「남해군 지방공무

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보육교직원의 복무) ① 국공립어

린이집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육교직원의 징계) 군립어린이

집 보육교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법에

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

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

다.

제16조(보육교직원의 징계) 국공립어린

이집 ------------------------------

-----------------------------------

-----------------------------------

-----------------------------------

-.

제17조(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 

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제17조(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 

국공립어린이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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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르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

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

제18조(위탁운영) ① 군립어린이집은 사

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

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위탁계약) 군수는 군립어린이집

의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

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

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

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

일 수 있다.

제19조(위탁계약) ---- 국공립어린이집-

-----------------------------------

-----------------------------------

-----------------------------------

-----------------------------------

--------.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

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과 이 조례의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 국공

립어린이집-------------------------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원장의 군립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관

계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

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지도감독) ① -----------------

-- 국공립어린이집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생  략)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   ② ----------------------- 국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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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가인증시설, 평가우수시설 또는 취약

보육을 제공하는 ------------------.

  1. 수납한도액 기준을 준수하고 저소득

층 아동을 우선 보육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

는 경우

  <삭  제>

  2. 국가 평가인증시설, 평가우수시설 또

는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경우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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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1-1660호

농어촌도로(남면307호선:유농선) 노선지정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노선 지정하였기에 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8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 

건설교통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9일

남 해 군 수

1. 노선지정 공고

읍·면
도로의
종  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주  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변경)
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남면 농도
남면
307
호선

307
소로2-87

(평산리 2445)
평산리
888-6

L=1.044m - 6.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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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관리계획(도로:소로3-57호선) 결정(변경) 조서

- 농어촌도로 남면307호선 노선지정 -

❏ 남해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소로 1 1,044 15,822 - - - - - - 1 1,044 15,822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57 6
국지
도로

1,044
소로2-87

(평산리 2445)
평산리
888-6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소로 

3-57호선

∘ 노선신설 
 : B=6m 

L=1,044m

∘사업대상지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거하여, 
농어촌도로(남면307호선)로 수립되어 있으며, 
진출입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영농환경 안정성을 확보
하고자 금회 군관리계획(도로)로 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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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계획시설(소로3-57호선) 실시계획 협의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남 남해군 남면 평산리 산253-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 명   칭 : 농어촌도로(남면 307호선:유농선) 군계획시설(도로)결정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의 면적 : 15,822㎡

  ❍ 사업의 규모 : B=6.0m, L=1,044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성   명 : 남해군수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사업의 착수 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업의 준공 예정일: 착공일로부터 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

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실음생략(남해군 도시건축과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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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외 권리
비고

읍면 동리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5,388 15,822 　 　 　 　 　

1 남면 평산리 2445 　 도 7,365 105 국(국토교통부) - 　 　 　

2 남면 평산리 1143 　 대 421 3 윤정혜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순
환로 425-61, 111동 1903호 

(남강휴먼빌아파트)
　 　 　

3 남면 평산리 1143 3 도 58 26 윤정혜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순
환로 425-61, 111동 1903호 

(남강휴먼빌아파트)
　 　 　

4 남면 평산리 1143 4 대 59 7 윤정혜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순
환로 425-61, 111동 1903호 

(남강휴먼빌아파트)
　 　 　

5 남면 평산리 1145 3 대 28 28 남해군 - 　 　 　

6 남면 평산리 산253 8 임 203 203 남해군 - 　 　 　

7 남면 평산리 1145 8 대 159 159 남해군 - 　 　 　

8 남면 평산리 산253 3 임 187 187 남해군 - 　 　 　

9 남면 평산리 1134 9 전 59 59 남해군 - 　 　 　

10 남면 평산리 1134 8 대 8 8 남해군 - 　 　 　

11 남면 평산리 산211 44 임 450 450 남해군 - 　 　 　

12 남면 평산리 1135 5 전 31 31 남해군 - 　 　 　

13 남면 평산리 1142 1 전 139 139 남해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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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외 권리
비고

읍면 동리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4 남면 평산리 1137 　 전 238 238 남해군 - 　 　 　

15 남면 평산리 산211 41 임 2,023 2,023 남해군 - 　 　 　

16 남면 평산리 산211 45 임 1,140 1,140 남해군 - 　 　 　

17 남면 평산리 산211 38 임 130 130 남해군 - 　 　 　

18 남면 평산리 산211 43 임 1,939 1,939
주식회사
베네치아

부산광역시 서구 엄광산로 
20-19(서대신동3가)

　 　 　

19 남면 평산리 산211 39 임 562 562 남해군 - 　 　 　

20 남면 평산리 산211 16 임 2,020 216 장병천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
로 934번길 20, 

3동 611호(모라동, 상정그린
코아아파트)

　 　 　

21 남면 평산리 산211 37 임 313 313 임실택
부산광역시 영도구 에움길

74(영선동4가)
　 　 　

22 남면 평산리 산209 2 임 947 947 남해군 - 　 　 　

23 남면 평산리 산211 35 임 1,088 1,088 남해군 - 　 　 　

24 남면 평산리 산206 6 임 185 185 남해군 - 　 　 　

25 남면 평산리 산206 8 임 148 148
나주임씨
유구문중

남해군 남면 
평산리 1260-1

　 　 　

26 남면 평산리 산207 9 임 105 105 배정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북
서길 12번길 4-5(청학동)

　 　 　

27 남면 평산리 산207 8 임 1,223 1,223 배정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북
서길 12번길 4-5(청학동)

　 　 　

28 남면 평산리 산206 10 차 39 39
나주임씨
유구문중

남해군 남면
평산리 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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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외 권리
비고

읍면 동리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9 남면 평산리 산205 1 임 291 291 임일분 임포리 　 　 　

30 남면 평산리 산206 9 임 318 318
나주임씨
유구문중

남해군 남면
평산리 1260-1

　 　 　

31 남면 평산리 산204 4 임 1,365 1,365
김해김씨
삼현파
유구문중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
로 1577번길 19-14

　 　 　

32 남면 평산리 산198 1 임 227 227 남해군 -

33 남면 평산리 산202 3 임 1,659 1,659 남해군 -

34 남면 평산리 945 　 전 212 212 임채구 -

35 남면 평산리 888 6 임 49 49 남해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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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1-1687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ᆞ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ᆞ

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대표자

(성  명)
이홍0 주소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000

소하천명 장항천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서면 서상리 1682번지(서상리 882-4관련)

면적 0.5㎡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1. 12. 15. ~ 2025. 12. 31.

목적 및 사유 배수관로 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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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공고 제2021-1698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ᆞ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ᆞ

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대표자

(성  명)
정영0 주소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0000

소하천명 고순천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창선면 율도리 919번지(771-1번지 관련)

면적 0.76㎡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1. 12. 16. ~ 2025. 12. 31.

목적 및 사유 배수관로 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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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1-1716호

남해 힐링빌리지 주거용지 분양 민간사업자 공모

(관광휴양시설용지 주거용지)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58번지 일원에 다양한 힐링 콘텐츠를 주제로 하는 빌리지 

조성과 가족휴양 대형 관광숙박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 중인 남해 힐링빌

리지 조성사업 내 주거용지 구역 일괄분양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남  해  군  수

□ 공 모 명 : 남해 힐링빌리지 내 주거용지 분양 민간사업자 공모

□ 사업개요

 ❍ 위    치 :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58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년~2024년(3년)

 ❍ 사업내용 : 6,312.9㎡(약 1,913평)

   - 공 공 : 기반조성(도로, 상하수도 등), 힐링센터, 공원 등

   - 민 자 : 관광숙박시설(45,015㎡), 테마마을(6,312.9㎡)

□ 공모개요

 ❍ 공모내용 : 힐링빌리지 내 특별계획구역 민자사업자 공모

   - 면    적 : 12필지 6,312.9㎡(약 1,913평) 

   - 세부내용 : 단독주택(소매점, 휴게음식점 등) 유치

   - 허가조건 : 건폐율 50%이하, 용적율 100%이하(2층이하 8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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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기간 : 2021. 12. 20.(월) ~ 2022. 2. 17.(목) (공고일로부터 60일간) 

 ❍ 신청자격 : 단독 법인 또는 컨소시엄(2개 이상의 법인)

   - 자본금 3억원 이상. 단,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불가

    * 각 출자자의 지분율 5%이상, 최대출자자의 지분율은 최소 25% 초과

   - 그 밖의 세부신청자격은 공모지침서를 따름

□ 추진일정

 ❍ 사업설명 : 개별방문

    - 기간 : 2022. 1.10.(월) ~ 1.14.(금) 18:00까지

    - 장소 : 남해군 문화관광과 섬발전팀

 ❍ 사업참가의향서(서식25) 제출

    - 기간 : 2022. 1. 17(월) ~ 1. 21.(금) 18:00

    - 장소 : 남해군 문화관광과 섬발전팀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FAX(스캔본 이메일 가능)

      ∙ fax : 055-860-3748, 이메일 civil1286@korea.kr

       (송부후 ☎055-860-8593, 한동희 주무관)으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필요

      * 사업참가의향서를 기한 내 제출한 법인에 한하여 사업제안서 제출가능

 ❍ 질의/응답 : 질의 접수기한 2022년 1월 21일(금) 18:00까지

    - 질의사항은 서면질의서(서식 22)를 이용하여 이메일 및 팩스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송부후 유선으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fax : 055-860-3748, 이메일 civil1286@korea.kr

   -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가의향을 제출한 전부에게 일괄 공지합니다.

      질의/응답내용은 지침의 효력을 가짐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평가 : 사업신청자에게 일정 별도 통보

 ❍ 사업신청서류 접수

    가․ 일시 : 2022년 2월 17일(목) 09:00 ~ 18:00

    나․ 장소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남해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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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사업계획서는 공모지침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미제출한 업체의 책임입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에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평가결과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제출자는 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모지침서에 따르며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

항은 남해군의 결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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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1-1718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남해군과 LH에서 공동 시행하는『남해 고현 고령자복지주택 주택건설사업』와 관

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

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17.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 명 칭 : 남해 고현면 고령자복지주택 주택건설 사업

    다. 사 업 량 : 공공임대주택 60호. 복지시설 1,000㎡

    라. 사업시행자 : 남해군  경남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LH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바.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열람장소 비치

  2. 열람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14일간, 남해군 도시건축과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1.12. 17. ~ 12. 30. (14일간)

    나. 제출방법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로 의견서 제출

    다. 기타 상세하게 문의하고 싶으신 분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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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1.공 사 명  「남해 고현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건설공사」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1.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남 해 군 수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  해  군  공  보2021년  12월  27일                                                       제 709 호 (43)

  공고 제1718호 편입용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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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1-1735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ᆞ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ᆞ

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대표자

(성  명)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1길 12

소하천명 우지곡천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산리 2428-2번지 

면적  10,678㎡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2. 1. 1. ~ 2026. 12. 31.

목적 및 사유 공공시설(농업용저수지)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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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1-1748호

『남해 힐링센터』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남해 힐링센터』위탁 운영자

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남  해  군  수

1  위탁 개요

1. 위탁대상

 가. 시설명 : 남해 힐링센터

 나. 위  치 : 경남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54일원

 다. 시설현황

시설명 수량(면적) 세부내용(용도) 비고

본관

1동
(지하1층 
지상2층)
1,653.23㎡

지하1층
203.58㎡

기계실 및 전기실, 소방펌프실

지상1층
942.84㎡

공연장(478.87㎡)
북카페(203.58㎡)
휴게음식점(260.39㎡)
화장실(남·여 각 2개소)
장애인화장실(남·여 각 1개소)

지상2층
537.25㎡

소매점(537.25㎡)
화장실(남·여 각 1개소)
다목적 화장실 1개소

옥상 옥상전망대

부지면적 4,362㎡ 데크전망대, 주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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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의 범위와 운영조건

 가. 위탁범위 : 본 위탁관리 운영 대상 시설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 공연장, 북카페, 휴게음식점 등 운영 – 공연장은 비수익 시설, 북카페, 휴게음

식점, 소매점은 수익 시설로 운영되며, 제안자는 비수익 시설과 수익 시설의 

용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시설 업태/업종 변경내용을 제안할 수 있다. 

   2) 홍보 및 이용객 관리,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3) 홈페이지 운영, 예약․결재 시스템 관리․운영

   4) 관리시설(힐링센터 주변 화단),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CCTV, 

wifi, 가로등, 경관조명, 방송설비 등), 기계, 전기, 통신, 청소 등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6) 기타 남해군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

 나. 위탁운영 조건

   1) 가격평가 및 제안서평가의 과정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남해군과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대한 협상 과정을 거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서 조항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 계약서 범위 내 

행위 이지만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계약 취소에 따른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3) 위탁운영 중 각종 사고를 대비하여 수탁자의 부담으로 대인, 대물을 포함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 하여야 한다.

   4) 계약체결 시 위탁운영비의 10% 이상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이행보증

금으로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2항에 규정된 보증서 등)

   5) 수탁자가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하여 수입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단, 적자 발생 시 적자에 대한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6)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제세공과금 및 소모품 구입비용 등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한다.

   7)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및 예약관리 등은 수탁자가 한다.

   8) 힐링센터 운영은 단독주택부지 개발과 조화로운 운영 상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하며, 단독주택 거주자들과 관광객들이 모두 이용이 가능한 시

설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위탁기간 및 위탁료

 가.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1회에 한하여 갱신가능)

 나. 예정가격 : 금25,986천원 / 1년(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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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탁운영에 따른 유의사항

 가.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함

 나.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을 자체 계획에 의하여 운영함

 다. 수탁자는 남해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과 그 밖의 관계법규에 의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

며, 법규 위반으로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함

 라. 수탁자로 선정된 개인·법인 및 단체는 남해군이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마. 기타 상세한 위탁조건은 위·수탁협약으로 결정함

5. 관리상황 보고

 가. 수탁자는 운영상황(예약 및 이용객 현황, 금액 등)을 반기별로 남해군에 제출

 나.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31일까지 수탁업무에 대한 사업수행 실적 

및 매출액 등을 회계 법인이 작성한 결산(관리상황)보고서를 남해군에 제출

2  수탁자 선정개요

1. 공고기간 : 2021. 12. 22.(수) ~ 2022. 1. 20.(목)

   ※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1인 이하일 경우 해당 신청자 1인에 대해 심사

2. 공고방법 : 남해군청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

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지 아니한 자 및

「관광진흥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

 다. 공고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라.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운영이 가능한 자

 마. 계약이후 시설을 직영할 수 있는 자

 바. 공고일 전일 현재 주소지(법인인 경우 주소재지)가 대한민국 내 있는 자

 사. 우리군에서 제시한 사용허가조건(Ⅰ, 붙임1), 특수허가조건(Ⅱ, 붙임2)을 수락

하고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정해진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한 자

4. 수탁자 결정방식

 가. 제안공모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준용 수탁자 선정

 나. 가격평가 및 제안공모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협

    상순위 결정 후 우선 순위자와 협상진행 및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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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접수

1. 제안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1. 21.(금) 17:00까지

 나. 접수장소 :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섬발전팀(055-860-8593)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문화관광과)

 다. 접수방법 :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방문 제출

   ※ 우편, 팩스, 택배, E-mail 등 접수 불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가능

 라. 제출서류 : [붙임3] ‘제출서류’ 참조

 마.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참고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작성요령’ 참조

   -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서는 수정, 변경, 보완 불가

   -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작

성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자료 중 정량평가분야 증빙서류는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본을 

지참하여 제안서 접수 시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함.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 참가신청과 동시에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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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설명

1. 일시 및 장소 : 2022. 1. 27.(목) 14:00 / 남해유배문학관 다목적홀

   ※ 평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통지

2.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함

3. 제안서 설명(발표)자 : 제안자 대표

   ※ 단, 대리설명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및 신분증과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기임원은 법인 등기부 등본, 직원은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지참

4. 진행방법

 가. 제안 설명(15분 제한) : PPT 등을 활용(15분 초과 시 감점은 없으나 1분 이내 종료)

 나. 질의․응답(15분) 

 다. 평가

5. 자료제출 기한 : 제안공모 접수 시 제출(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6. 기타사항

 가. 제안서 설명회 불참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나. 타 제안자의 발표 내용은 청취할 수 없음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방법

 가. 가격평가와 제안서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나. 정량적 평가는 사전 평가 기준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평가한다.

 다. 정성적 평가는 남해군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표에 의거 제안서류와 제안 

설명을 듣고 평가한다.

 라. 정성적 평가는 각 평가위원(위원장포함)의 제안서 평가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

고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하여 산정하

며,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한다.

 마. 평가 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

리까지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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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기준

 가. 평가 요소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총 계 100점

가격평가
입찰 가격
평가 분야

(30%)
◦입찰가격 30 ※평점산식 : 아래

제안서
평  가

합 계 70

정 량 적 
평가분야

(10%)

소 계 10

업무 담당자
(자료평가)

◦문화예술공간(공연, 전시실, 북카페 등)
  운영실적

4

◦재무상태 3
◦근무인력 보유현황 3

정 성 적 
평가분야

(60%)

소 계 60

평가위원 평가

◦위탁시설 운영관리 계획 10
◦위탁시설 활성화 계획 30
◦지역 주민과의 상생방안 10
◦홍보 및 마케팅 방안 5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방안 5

 나.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가격평가 : 30점〕

    
○ 〔〔( 입찰금액  × 100)-100] / 3] + 20점 = 가격평가 점수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25,986천원 기준임.

       - 입찰 가격평가 점수 산정결과 30점 이상은 30점까지만 인정함.

       -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처리함.

       - 가격 평가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인정

   〔정량적 평가 : 10점〕

    ○ 문화예술공간(공연, 전시실, 북카페 등) 운영실적 : 4점(미제출 시 ‘0’점)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점 수 비  고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사업 문화예술공간(공연, 
전시실, 북카페 등) 관련사업 

수행실적

◦4회 이상 4.0
◦증빙서류제출

 (증빙서류에 의해   

 별도 확인)

◦3회 3.0

◦2회 2.0

◦1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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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상태 : 3점(미제출 시 ‘0’점)

부채비율 점수 배점한도 비고

0% 3.0

◦증빙서류

  - 공고일 기준 예금잔액 증명서, 부채증명서, 

    건물가격확인원(제산세 과세내역) 등

1~50% 2.5

51~100% 2

101~150% 1.5

151% 이상 1

   ○ 근무인력 보유현황  : 3점(미제출 시 ‘0’점) 

근 무 인 력 점  수 비  고

◦4인 이상 3.0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체 인력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관할 세무서 신고분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3인 2.0

◦2인 이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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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 : 60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한도

평가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합     계   60

위탁시설   

운영관리

계    획

 ○ 시설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재난, 재해, 화재 등) 계획

 ○ 시설물 환경관리 계획

   - 쓰레기 처리, 청소, 잡초제거 및 수목 관리

 ○ 전문 인력확보 및 운영 계획

 ○ 이용객 안전관리 대책(재난․재해, 각종 안전사고 등)

10 10 9 8 7

위탁시설

활 성 화

계    획 

 ○ 위탁시설 활성화 계획

   - 현실 가능하고 연속적인 프로그램개발 운영 계획

   - 기존 유사 시설과의 차별화 전략

 ○ 수익시설(북카페, 휴게음식점 등) 운영계획

 ○ 공연·전시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연계방안

 ○ 관광객 집객 및 활성화 대책

30 30 27 24 21

지역 

주민과의 

상생방안

 ○ 지역 주민과의 협력방안(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방안 
10 10 9 8 7

홍보 및 

마케팅

방 안

 ○ 성공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홍보대책

 ○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이용객 유치계획
5 5 4.5 4 3.5

지역관광

자 원 과

연계방안

  ○ 남해군 주요 관광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 5 5 4.5 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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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가격평가,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자 중에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우선 협상적격자로 결정한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제

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제안서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하며,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

첨으로 정한다.

 다. “가”의 협상적격자 중 점수가 높은 순서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을 통해 최종 계약자(수탁자)를 결정함.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마. 1인 입찰 참가 시 유찰이며, 2회 이상 유찰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참가자중 수

의계약이 가능하다.

8  결과발표 및 협약체결

 가. 결과발표

   ○ 제안서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

자 선정 및 통보

 나. 협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 우선 협상대상자의 세부사업계획서, 이행일정 등 제안내용에 대한 협상실시

   ○ 제안 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항은 조정 후 협약추진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름.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

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10  사용료 납부

 가. 계약 당사자는 1년차 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를 사용허가 신청 시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 결정을 취소한다.

 나. 1년차 사용료는 낙찰금액이며, 2년차 사용료는 기간개시 이전 선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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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의 및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

서 얻은 정보를 입찰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평가결과 우선협상대상자의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하는 경우 

협상을 종료하고 계약을 체결함.

 다. “나”에 따른 협상의 결렬 또는 계약의 체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

의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함.

 라. 평가에 활용한 제안서의 모든 권리는 선정위원회에 귀속되고, 심사결과 발표 후 

선정위원회 임의로 처리할 수 있음.

 마. 입찰참가에 따른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바. 제안․공모(입찰)참가자는 현장설명회는 따로 개최하지 않으니 사전에 직접 현장 

확인을 하고, 공고문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사용허가조건(Ⅰ), 특수허

가조건(Ⅱ)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사. 제안서 설명(발표)회 및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은 발주청 또는 평가위원회의 합

리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 이 공고문과 붙임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 또는 평가위원회

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해석과 의견을 우선함.

12  문의안내

  ○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군 문화관광과 섬발전팀(055-860-8593)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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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1-1754호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m ‘남해몰’ 입점조건 중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로 한정되어 

    있어 희망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m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로 한정됨에 따라 입점상품이 다양하지 않아 소비자의 

구매선택 제한 

 m 입점 희망 군민 또는 업체의 참여폭 확대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주요내용

 m 입정상품 범위 및 참여업체 확대 

  - 제5조 제1호 및 제2호 

    ․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 농‧수‧축‧임산물

  - 제5조 제3호 추가

    ․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을 군내에 있는 업체에서 가공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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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남해군수(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 주 소 :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우52430)

    ◦ 전 화 : 055-860-3911,  팩스 : 055-860-3982

    ◦ 전자우편(이메일) : jumsuk@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유통수출팀

 (전화 055-860-39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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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견
제출자

성명 (명칭 )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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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조례       호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1호 및 2호 중 “농축수산물”을 “농‧수‧축‧임산물”로 한다. 

제5조 중 3호를 추가한다. 

  3.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을 군내에 있는 업체에서 가공한 상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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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ᆞ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입점상품)

1. 군내에서생산되는 농축수산물

2.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

용한 가공상품, 다만 군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사용  한 ‘주문자 상표 부

착 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ldmf

  acturing)’ 제품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5조(입점상품)

1. ---------- 농‧수‧축‧임산물

2. ---------------- 농‧수‧축‧임산물----

----------------------------------

농‧수‧축‧임산물을 사용  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ldmf

  acturing)’제품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3.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을 

군내에 있는 업체에서 가공한 상품 


